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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실히 행하여야 한다.

제 조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50 (

등) 주청 사회 시 에  (① 「

한 민간 자법 에 른 민간」

자사업인 경우에는 같  법 조2

에 른 주 청  말한다4 . 

이하 이 조에  같다  그가 주)

하는 통  하는 규모 이

상  건 용역사업 건축 계에 (

한 용역사업  포함한다 이하 . 

이 조에  같다 에 하여 그 업  )

행에 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.

주청  그가 주하는 통  ② 

 하는 규모 이상  건 공사

에 하여 그 시공  에 한 

평가를 하여야 한다.

주청  항  항에   1 2③ 

라 평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 통부

 하는 에 라 국토 통부장

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국토 통부장  항    1④ 

항에 른 평가 결과를 건 용2

역업자 건축사법 조 항에 ( 23 2「 」 

른 건축사사 소개 자를 포함한

다 이하 이 조에  같다  건 업. ) 

자별  종합하여 건 용역 종합

평가  시공 종합평가 이하 종합평( "

가 라 한다 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" )

할  있다.

국토 통부장  종합평가를   ⑤ 

하 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 공

사 장 등  직  검하거나 건

용역업자 또는 건 업자에게 종합

평가에 필요한 자료 출  요구할 

 있다.

항부  항 지  규 에   1 5⑥ 

른 건 용역 평가 시공평가 , 

또는 종합평가  차 항목, , , 

그 에 필요한 사항  통  

한다.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「 」

제 조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82 (

평가의 대상) 법 조 항 50 1① 

에  통  하는 규모 "

이상  건 용역사업 이란 다"

 각  사업  말한다.  개  <

2015.7.6.>

계약 액이 국가를 당사자    1. 「

하는 계약에 한 법 조4 1」 

항에 라 고시하는 액 이상인 

본 계 또는 실시 계용역 사업

감독 권한 행 등 건 사업 리   2. 

용역사업

법 조 항에  통  50 2 "② 

 하는 규모 이상  건 공사"

란 공사  억원 이상인 건 공100

사를 말한다 다만 단 복 인 . , ·

공사  국토 통부  하는 

건 공사는 외한다.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「 」

제 조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44 ( ) 

 조 항 단 에  국82 2 "① 

토 통부  하는 건 공사"

란 조 각  공사를 말한다32 .

주청이 공동도  건 공사에   ② 

하여 법 조 항에 른 건50 2

공사  시공에 한 평가 이하 시공( "

평가 라 한다 를 하는 경우에는 다  " )

각  구분에 라 시공평가를 실

시한다.

공동이행 식인 경우 공동  1. : 

체  자에 하여 시공평가를 실

시

분담이행 식인 경우 건 공사  2. : 

를 분담하는 업체별  시공평가를 실

시

주청  법 조에 른 건  54③ 

공사 장 검 결과를 법 조50

항에 른 건 용역사업  1

업  행에 한 평가 이하 용역평( "

가 라 한다  시공평가에 할 " ) 

 있다.

 조 항 각 에 른   82 1④ 

용역사업에 한 평가   각각 

별지 식  계용역 평가  34

 별지 식  감독 권한35

행 등 건 사업 리용역 평가 에 

른다.

주청  용역평가  시공평가  ⑤ 

 결과를 별지 식에 른 36

평가 에 라 리하여·

야 한다.

주청이 용역평가  시공평가  ⑥ 

를 행한 경우에는 평가 료 후 

일 이내에 국토 통부장 에게 그 15

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  개  <

2016.3.7.>

항부  항 지  규 에  1 6⑦ 

 한 사항 외에 용역평가  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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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에 한 부 인 사항  국토

통부장 이 하여 고시한다.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「 」

제 조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83 (

의 기  및 차) 주청  법  ① 

조 항에 른 건 용역사업50 1

 업  행에 한 평가 이하 용역( "

평가 라 한다 를 국토 통부  " )

하는 평가 에 라 다  각  

구분에 른 시 에 실시하여야 한다. 

다만  경우 해당 건 사업, 3

리 용역 간이  과하는 경우4

에는 해당 용역  착  후 마다 용3

역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 후 , 

종 용역평가  결과에 할  있다.  
개  < 2016.1.12.>

본 계 해당 본 계에 한 실  1. : 

시 계가 공  부  다  해 월 말2

일 지

실시 계 해당 건 공사가 착공    2. : 

부  개월 이내6

감독 권한 행 등 건 사업 리 해  3. : 

당 건 공사가 퍼 트 이상 진척 었90

 부  해당 건 공사  공 후 60

일 지

주청  법 조 항에 른   50 2② 

건 공사  시공  에 한 평가

이하 시공평가 라 한다 를 해당 공사( " " )

계속 공사 또는 장 계속계[ ( ) 繼續費

약 공사는 체 공사를 말한다 가 퍼] 90

트 이상 진척 었  부  해당 건

공사  공 후 일 지 료하여야 한60

다 다만 주청이 필요하다고 인 하는 . , 

경우에는 해당 공사  진척이 퍼 트90

가  에 시공평가를 하고 그 결과

를 종 시공평가  결과에 퍼 트 이50

하  범 에  할  있다.  개  <

2016.1.12.>

용역평가  시공평가는 주청이   ③ 

지명하는 명 이상  계 공 원 주5 (

청 소속 직원  포함한다  가가 ) 

하여야 한다.

항부  항 지에  규 한   1 3④ 

사항 외에 용역평가  시공평가  부 

평가   법 등에 하여 필요한 

사항  국토 통부  한다.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「 」

제 조 건설사업 리기술자의 배치기  35 (

등)  조 항에 라 책임건 60 1① 

사업 리 자를 하는 경우 해

당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   

 다  각  구분에 른다.

공사  억원 이상인 건 공  1. 500

사 공사  억원 이상인 건 공사: 300

에 한 시공 단계 건 사업 리 경  1

 이상인 특 자

공사  억원 이상 억원   2. 300 500

미만인 건 공사 공사  억원 이: 200

상인 건 공사에 한 시공 단계 건 사

업 리 경   이상인 특 자1

공사  억원 이상 억원   3. 100 300

미만인 건 공사 공사  억원 이: 100

상인 건 공사에 한 시공 단계 건 사

업 리 경   이상인 고 자1

건 사업 리용역업자는  조  60② 

항에 라 시공 단계  건 사업 리2

자를 상주 자  지원 자

 구분하여 하 해당 공사  규모 , 

 공종 등  고 하여 하여야 하며, 

주청  장 실  고 하여 이를 조

할  있다.

건 사업 리 자  는 등  ③ 

별  균등 하는 것  원  하 , 

주청  해당 공사  특 에 라 이

를 조 할  있다.

건 사업 리용역업자는 항    2④ 

항에 른 에 라 계획3

 립하여 주청에 출하여야 한다. 

출  계획  변경하 는 경우에도 

또한 같다.

주청   조 항 단 에   83 1⑤ 

른 용역평가 가 국토 통부장 이 

하여 고시하는  이하인 경우에는 

 조 항에 라 건 사업 리용60 4

역업자에게 해당 건 사업 리 자  

체를 요구할  있다.

건 사업 리용역업자는 항에   4⑥ 

라 주청에 출한 계획에 라 

건 사업 리 자를 하여야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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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계획과 다르게 건 사업 리, 

자를 하 는 에는 미리 주청

 승인  아 계획상  건 사업

리 자  별  에 른 등 경3 ·

실   훈  등  가 같· ·

  이상인 건 사업 리 자를 

하여야 한다.

건 사업 리용역업자는 개월 이  3⑦ 

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부상  인하·

여 주청  승인  아 철 시킨 건

사업 리 자를 철 일부  개월 이3

내에 다른 건 사업 리 용역에 참여시

키는 것  하여 조  조에 28 30

른 평가를 거나 다른 건 사업

리용역에 해 는 아니 다 다만. , 

해당 건 사업 리 자가 었  

건 사업 리 용역이 료  경우에는 

그러하지 아니하다.

건 사업 리용역업자는 건 사업  ⑧ 

리 자를 하 는 경우에는 별지 

식  건 자 경 증명 를 18

주청에 출하여야 한다.

건 사업 리 자    ·⑨ 

법 등에 하여 필요한 부 사항  

국토 통부장 이 하여 고시한다.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「 」

제 조 종합평가의 기  및 차84 ( ) 

법 조 항에 라 국토50 4① 

통부장 이 실시하는 건 용역 

종합평가  시공 종합평가 이하 ( "

종합평가 라 한다 는 다  각  " )

사항  고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건 공사  하자  재해  1. 

하도 거래 공 에 한 법  2. 「

  여부」

개 자 실  3. 

국토 통부장  종합평가를   ② 

하여 필요하다고 인 할 에는 소

속 직원  하여  건 용역 

과 또는 시공결과를 인하거나 검토

하게 할  있다.

국토 통부장  종합평가    ③ 

결과를 인  페이지 등  통하여 

공개할  있다.


